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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(노동정책실), 02-6922-0955

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”라 함은 다음

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.

가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

하인 아파트 건설공사

※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호가목에 따름

나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

공사

　

2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”

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?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
나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?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

 
 

부칙 <제2020-1호,2020.1.7.>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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